
2018년 테마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(1쇄기준)

<총론Ⅰ권>
p.83 문제 1번 지문 ①②③교체, 해설 ㉦교체

① ㉠, ㉡, ㉣, ㉤ ⇨ ① ㉠, ㉡, ㉣

② ㉠, ㉢, ㉤, ㉦ ⇨ ② ㉠, ㉢, ㉤

③ ㉠, ㉣, ㉤, ㉦ ⇨ ③ ㉠, ㉣, ㉤

<해설>

㉦×：제7조(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

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. <개정 2016.12.20>)

p.268 문제 11번 해설 ㉠ 일부수정

㉠ 긴급피난×, 정당방위×(대판 ～) ⇨ ㉠ 긴급피난×, 정당행위×(대판 ～)

p.292 도움말 표 “포섭의 착오” 예 4.삭제

<총론Ⅱ권>
p.47 문제 1번 지문 ㉦뒷부분 수정

㉦ ～ 중지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된다. ⇨ ㉦ ～ 중지한 경우

<각론Ⅰ권>
p.351 문제 9번 해설 ④교체

④ 대판 2005.6.24, 2005도2413 ⇨ ④ 대판 2013.2.21, 2010도10500 전원합의체



<각론Ⅱ권>
p.76 문제 16번 해설 교체, 정답 교체

1. 장물범과 피해자 간

∙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⇨ 형을 면제한다(④).

∙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 ⇨ 친고죄(①)

2.장물범과 본범(절도범) 간

∙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⇨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(∴③틀림).

∙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 ⇨ 고려되어 있지 않다(②). 즉, 친고죄가 아니다.

∴잘못된 것：②③

⇩

1. 장물범과 피해자 간

∙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⇨ 형을 면제한다.

∙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 ⇨ 친고죄(①)

2.장물범과 본범(절도범) 간

∙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⇨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(∴③은 

맞고 ④는 틀림).

∙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 ⇨ 고려되어 있지 않다(②). 즉, 친고죄가 아니다.

∴잘못된 것：②④

정답 ②③ ⇨ 정답 ②④

p.89 문제 4번 해설 ㉤교체

㉤○：대판 1999.1.21, 91도1170 ⇨ ㉤○：대판 2003.6.27, 2002도6088

p.170 문제 6번 해설 ①③교체

①③ 식당의 ～ 될 수는 없음)

⇩

① 대판 2008.1.17, 2007도6987

③ 공문서위조죄×,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○(대판 2008.1.17, 2007도6987)

p.185 관련판례 2.판례번호 교체

2. ～ (대판 1996.5.31, 96도2049) 07.법원직 ⇨ 2.～ (대판 1983.4.26, 83도188) 07.법원직

p.190 문제 3번 해설 ㉢ 교체

㉢ 부동산을 ～ (대판 1957.4.12, 4290형상32).

⇩

㉢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

원인을 매매로 가장한 경우 ⇨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×(대판 2011.7.14, 2010도1025)

p.191 문제 5번 해설 ㉡ 날짜 수정

㉡ 대판 2004.1.24, 2001도5414 ⇨ ㉡ 대판 2004.1.27, 2001도5414

p.377 문제 14번 해설 ② 판례번호 수정

② 대판 2007.4.13, 2006도5580 ⇨ ② 대판 대판 2007.4.13, 2006도558


